
[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신고 안내 ] 

아이디어 플랫폼은 아이디어 탈취·도용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, 행위 발생 시 

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저작권 침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.  

플랫폼의 회원(개인회원 및 기업회원)은 플랫폼에서 회원의 아이디어가 탈취 또는 도용 

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「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신고 바로가기」

버튼을 활용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플랫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신고내용이 접수되면 플랫폼은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신고인이 법률절차를 통해 

피해사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

플랫폼에 아이디어가 제안된 시점 및 아이디어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 

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이 구매하지 않은 사유 및 관련 내용  

기업의 아이디어 열람 시점 관련 자료 등 



[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신고절차 안내 ] 

아이디어 도용 신고절차 

* 가처분 신청 :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smMain.laf?csmSeq=295 

* 저작권 침해정지․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: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95&ccfNo=2&cciNo=2&cnpClsNo=1 

아이디어 탈취 시 민사구제 절차 

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smMain.laf?csmSeq=295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95&ccfNo=2&cciNo=2&cnpClsNo=1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95&ccfNo=2&cciNo=2&cnpClsNo=1


아이디어 탈취 시 행정구제 절차 

아이디어로 신고 시 지원사항 

플랫폼에 아이디어가 제안된 시점 및 아이디어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 

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이 구매하지 않은 사유 및 관련 내용  

기업의 아이디어 열람 시점 관련 자료 등 



[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의 개념 ] 

아이디어 탈취란? 

-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

‘부정경쟁방지법’)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입니다. 
 

-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‘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거래교섭 

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

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

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’로 

정의하고 있습니다.(부정경쟁방지법 제2조(정의) 제1호 차목) 
 

- 아이디어 탈취를 당한 경우 민사 및 행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

     * (민사구제)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,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

     * (행정구제)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(부경법 제8조)  

 



아이디어 도용이란? 

  아이디어 도용을 정의하는 법령 또는 명문상의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. 
 

  아이디어로에서는 ‘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이 아닌   

     다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 

     포함된 정보를 그 타인의 허락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몰래 사용하는 행위’로  

     보고 있습니다. 
 

  아이디어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구제 

     받을 수 있습니다. 
 

  (민사구제) 침해예방, 침해정지, 부당이득반환, 손해배상 등 청구 
 

  (형사구제)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

    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(친고죄) 
 

  아이디어 도용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, 해당 아이디어 제안을 임시 차단 시킬 

     수 있고, 도용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안은 물론 해당 제안을 등록한 아이디 계정  

    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



아이디어플랫폼은 아이디어 탈취·도용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, 

행위 발생 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, 공무 집행방해, 업무

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. 

국민 아이디어 보호와 아이디어 가치제고를 위해 “아이디어로(IDEARO)”는 

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


